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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09  1

프로그램 위탁거래의 
현황과 관행 개선 정책

안 창 현 JAPAN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연구원(도쿄대학교	박사과정)

1   제작회사에는	프로그램	제작을	본업으로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편집	등을	주로	하는	포스트프로덕션,	카메라	등을	대

여하는	기자재회사,	구성작가를	중심으로	한	회사,	계약직과	임시	고용	등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	등	다양하다.	프

로그램	제작을	중심으로	한	제작회사는	300여	개사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방송	사업자가	출자한	자회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한	독립제작사의	수는	200여	개사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작회사는	독립제작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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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비 삭감으로 여겨지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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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업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진 구성

방송사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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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프로그램

제작회사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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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위탁 프로그램의 제작비 흐름

스폰서

광고대리점

방송사

제작회사

재위탁	제작회사

<발굴!	살아있는	대사전Ⅱ>

(發掘!あるある大事典)의	편당	제작비	예산

3,220만	엔

(100%)

3,205만	엔

(100%)

3,160만	엔

(98%)

1.258만	엔

(39.1%)

888만	엔

(27.7%)

3,162만	엔

(98.6%)

1997년 2006년





 









8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auGust 2009  9

JA
PA

N JAPAN

프로그램 위탁거래의 현황과 관행 개선 정책



10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auGust 2009  11

JA
PA

N JAPAN

프로그램 위탁거래의 현황과 관행 개선 정책

참고 문헌



12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auGust 2009  13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케이블비전이 주장한 위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제2 순회 항소법원의 판례는 케이블비전이 제소한 의무재송신 분쟁과 관련한 FCC

의 결정, 즉 1992년 제정된 케이블법(47 U.S.C. §534 (a)~(b) & (h) (1) (c))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케이블비전은 해당 지역 방송 사업자인 WRNN의 채널을 의

무적으로 송신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다룬다. 케이블비전은 FCC의 결정은 해당 

법률의 문맥과 취지에 모순되며, 법률 적용에서 미국연방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

유’와 ‘권한의 남용 방지’와 관련한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례에서는 

케이블법의 의무재송신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동

일 지역 내에 운영 중인 지역방송 사업자들의 방송 송출 시그널을 자사의 케이블 시

스템을 통해서 전송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법 조항은 이와 관련해 

FCC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해놓았는데, 즉 해당 의무재송신을 위한 지역방송 

사업자의 시장권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의무재송

신해야 하는 범위도 FCC의 해석에 따라 함께 변경될 수 있다. 이 판례에서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인 케이블비전은 FCC가 결정한 자사의 의무재송신 지역방송 사업자 중

에서, 뉴욕 중북부에 소재한 지역방송 사업자인 WRNN의 방송 송출 시그널을 같은 

주의 대권역에는 해당하지만 상당한 지역 차가 있는 일부 롱아일랜드 지역 커뮤니티

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항소심은 미연방헌법

이나 FCC의 결정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케이블비전의 요청을 기각

한다고 결정했다. 

 

  1992년 케이블법과 의무재송신 조항

1992년 케이블법(Cable Act, 1992)의 의무재송신 조항은 케이블비전과 같은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일정 수의 지역 상업방송 사업자들(Local Commercial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

  케이블비전과 FCC 간의 분쟁 판례 개요 

뉴욕 주를 중심으로 코네티컷 주와 버몬트 주를 관할하는 제2 순회 항소법원(The 

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이 지역 주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Cable 

Operator) 중의 하나인 케이블비전(Cablevision Systems Corp)이 제기한 1992년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이용자 보호와 경쟁확립법(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 이하 케이블법)의 ‘의무재송신(Must-

Carry)’ 조항에 대한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해석을 심의했다. 케이블비전은 

뉴욕 주 킹스턴(Kingston) 지역 지역방송 사업자의 채널(WRNN)을 케이블비전 권

역 내에 소재한 롱아일랜드 지역에도 송신해야 한다는 FC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

다. 또 케이블비전은 일련의 FCC의 결정은 미국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First Amendment)’와 ‘권한의 남용 방지(Fifth Amendment)’ 조항에 위배된다는 

U
SA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케이블비전과 FCC의 분쟁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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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vision Stations)의 방송 송출 시그널을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했다. 또 동 

법은 의무재송신을 해야 하는 지역방송 사업자의 수를 실질적으로 송출이 가능한 총 

채널 중 최대 3분의 1로 규정해두었다. 이 판례에서는 지역 상업방송 사업자를 공중

파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 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권

역, 즉 텔레비전시장에서 사업 중인 사업자로 정의했다. 방송 사업자의 권역, 즉 텔레

비전시장은 일정 주기로 이용자들의 시청 유형을 파악해 발표하는 인쇄매체의 데이

터를 바탕으로 FCC가 결정한다. 현재 FCC는 닐슨미디어리서치(Nielson Media 

Research)가 작성한 시청자의 이용 유형에 따라 획정한 지역권역(Designated 

Market Areas: 이하 DMA)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텔레비전시장의 권역을 

정한다. 예를 들어서 뉴욕 시의 DMA는 뉴욕 시내 맨해튼, 퀸스, 브롱크스 등 5개 행

정구역뿐만 아니라 롱아일랜드 지역과 코네티컷 주, 뉴저지 주, 뉴욕 중북부와 펜실

베이니아 주 일부 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의 이용자 시청 유형과 동일한 방송채널 시

청을 고려해서 광의의 권역을 포함한다. 

1992년 케이블법의 의무재송신 조항은 해당 DMA에 소재한 방송 사업자의 방송 송

출 시그널을 전송할 것을 규정하는데, 앞서 밝혔듯이 개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은 

가용 채널 가운데 최대 3분의 1까지  해당 지역방송 사업자의 방송 송출 채널을 자사

의 케이블시스템을 통해서 전송하게 된다. 위 판례의 당사자인 케이블비전과 

WRNN 지역방송 사업자는 동일한 뉴욕 시 DMA에 포함되며, 케이블비전은 의무재

송신 최대 3분의 1 채널 한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유 채널을 보유한 상황이었다. 단 

케이블법상에서는 의무재송신 조항에 따라 텔레비전시장을 획정할 때 예외 규정을 

인정하는데, FCC는 해당 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이해당사자의 공식적인 서면 

요청에 따라 방송 사업자 권역의 일부 지역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FCC의 법 해석

상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해당 일부 지역이 특정 방송 사업자의 권역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의무재송신 조항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일부 지역이 새롭게 

포함될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가용 채널 최대 3분의 1 채널 한도가 허용

하는 한 방송 사업자의 방송 송출 시그널을 전송할 것을 의무화했다.

  지역의 특성과 가치 반영을 위한 4가지 원칙 

상기 방송 사업자의 권역을 획정함에 있어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데는 특별히 해당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다음의 몇가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법

은 FCC에 권고한다. 우선, ➊ 역사적 관점 (Historical Carriage Factor)에서 법 조

항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동일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케이블시스템을 전송하는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➋ 지역서비스 관점(Local Service 

Factor)에서 해당 방송 사업자의 지역 커뮤니티에 합당한 지역서비스나 커버리지 제

공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은 ➌ 타 방송사에 대한 관점(Other Stations Factor)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이 조항에 부합되는 지역서비스를 케이블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여타 사업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지역서비스는 해당 지역서비스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 내 시청자들이 원하는 지역 뉴스나 기타 스포츠 행사와 

이벤트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는 ➍시청 패턴에 대한 관점(Viewing Patterns 

Factor)으로 해당 지역 세대주 중 케이블서비스 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케이블시스

템이 제공되는 지역 내의 시청 패턴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케이블비

전과 FCC 간의 이러한 분쟁은 FCC가 앞서 설명한 4가지 예외 조항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996~97년에 진행된 터너와 FCC 간 분쟁에 대한 판례

1992년 케이블법이 통과된 이후 연이어 다수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하며, HBO나 TNT 채널과 같이 케이블방송을 주수입

원으로 하는 케이블 프로그램 사업자뿐만 아니라 케이블비전같이 케이블망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게도 지나친 영

업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터너방송(Turner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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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c.)과 FCC의 첫 번째 분쟁(이 판례는 ‘Turner I’라고 해서 1996년의 동일 사

건에 대한 판례와 구별함)에서 미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이 케이블법의 의무

재송신 관련 조항에 대해 중립적인 견지를 보이며, 따라서 그 해석에서도 중립적인 취

지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의

회에서 이 법률이 제정될 때 의도한 대략 다음 3가지 주요한 사안을 법률이 적절히 수용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➊ 무료로 제공되는 공중파 지역방송사업의 혜택을 지속적으

로 향유하며, ➋ 다양한 복수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용자의 이용 가능한 정

보 전달을 도모하며, 마지막으로 ➌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장에서 공정경쟁 시장환경 조

성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를 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는 해당 법 조항이 개별 

사업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

시했으며, 재검토를 위해서 하급 법원으로 반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목할 내용은 미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1심인 지역법원(District Court)이 케이

블법을 해석하면서 방송 사업자의 권역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을 언급한 조항이 지역

의 특성과 가치(Value of Localism)를 고려하거나 해당 지역의 시청자가 주목할 만

한 뉴스 커버리지 등을 제공하는 등 법률상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미연방대법원의 소수 의견으로 오코너(O’

Connor) 대법관은 방송 사업자의 권역 변경 조항과 관련해서 의무재송신 조항은 해

당 조항의 문맥상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는 데도 더욱 엄격

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즉 정부의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혹은 해당 

법 조항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7년, 추가 자료가 검토(이 판례는 ‘Turner II’라 해서 동일 사건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선례와 구별함)되었고, 미연방대법원은 케이블법의 의무재송신 조

항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해당 법률 제정 시 목적한 주요 사안을 실현하는 데 

부합되는 사안이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담

이나 표현의 자유를 저촉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방송 사업자의 권역 

변경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 시 DMA와 관련된 방송 사업자의 권역 변경에 대한 결정

1996년 케이블비전은 FCC에 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 시 DMA의 일부 지역

에서 일부 지역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의무재송신 조항 적용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

다. 여기에는 이 판례에서처럼 뉴욕 주 우드스톡(Woodstock)에 소재한 오버룩 산

(Overlook Mountain)에 방송 시그널을 송출하는  설비를 보유한 지역방송 사업자

인 WRNN(뉴욕 주 킹스턴 지역에서 사업허가를 받음)을 포함한다. FCC의 케이블서

비스국(Cable Services Bureau)은 케이블비전의 이러한 요청에 일부 승인의 형태

로, 예를 들어서 WRNN의 방송서비스 시장 권역에서 롱아일랜드의 낫소(Nassau)

와 서포크(Suffolk) 카운티를 제외하는 것은 인정하되, 뉴욕 주의 웨체스터(West 

chester)와 코네티컷 주의 페어필드(Fairfield) 카운티는 WRNN의 방송서비스 시

장 권역으로 존속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FCC의 케이

블서비스국은, 뉴욕 시 DMA를 획정하기에 앞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데는 특별히 

해당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4가지 원칙만으로는 이 분쟁에 연

관된 이해당사자들이 전송의 원칙을 지키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

을 지적했다.  따라서 케이블서비스국은 방송 사업자들의 여타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서 방송 사업자들의 등고선 형태(예를 들면, 그레

이드 B 등고선(Grade B Contour)은 이용자가 방송 사업자의 공중파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가시청 지역을 뜻함)나, 기타 방송 사업자와 방송 시그널을 송출하고자 하는 

목표 지역들을 분리할 수 있는 강이나 산 등 다양한 지형지물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이 같은 케이블서비스국의 접근 방법에 대해 FCC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받아들였다.

앞서 설명한 4가지 원칙을 통해서 방송서비스 시장의 권역을 획정하는 데 있어 해당 

방송 사업자의 가시청 지역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등고선 형태(Grade B Contour)

나 험악한 산세나 물줄기 등 지형지물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가시청 방송서비스 시

장의 권역과 동떨어지는 경우에는, 방송 사업자의 시그널을 송출하는 데 따른 경제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케이블비전과 FCC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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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송서비스 시

장의 권역을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WRNN을 비롯한 여러 지역 

방송 사업자들이  FCC의 검토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항소법원은  케이블법에 열거

되지 않은 요소와 등고선 형태나 지형지물 등을 이용한 FCC의 결정을 인정한 적이 

있다. 즉 법에 열거된 4가지 주요 원칙은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전문적으로 

방송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FCC와 케이블서비스국의 결정은 해당 분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분석한 끝에 적절하게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위 판례의 주요 쟁점 사항

1996~98년에 걸친 분쟁 결과에 따라, WRNN은 자사의 방송 시그널을 송출하기 위

한 전송장비(transmitter)를 원래의 장소에서 뉴욕 시 DMA의 중심인 맨해튼 지역

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비콘 산(Beacon Moauntain)으로 이동했으며, 

또 디지털방송서비스를 개시했다. 2005년, WRNN은 재차 FCC에 자사의 방송서비

스가 뉴욕 시 DMA에 속한 지역 커뮤니티에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서 종합유선방송을 운용 중인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은 WRNN의 방송 송출 시그널을 의무재송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앞선 FCC의 결정과 동일 선상에서 등고선 형태나 기타 지역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등

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FCC가 WRNN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대해서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인 타임워너케이블은 FCC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전략을 취한다.

이에 고무된 WRNN은 이 판례의 당사자인 케이블비전이 운용 중인 롱아일랜드의 

낫소와 서포크 카운티를 포함하는 일부 지역에 자사의  방송 시그널을 의무재송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 FCC는 이 요청에 WRNN은 앞서 FCC가 분석했듯이 케이블법에

서 열거하는 주요 원칙 이외에 등고선 형태 등의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 롱아일랜드

의 낫소 카운티 지역 등 일부 지역은 WRNN이 획득할 수 있는 가시청점유율(Level 

of Viewership)과 무관하게 의무재송신 요청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부 

서포크 카운티 지역은 시행된 일련의 표준입증규정(Standardized Evidentiary 

Requirements)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했다. 즉 의무재송신 요청이 기각된 일부 롱

아일랜드 지역의 낫소와 서포크 카운티 지역은 방송서비스 시장 권역 변경을 위한 주

요 원칙을 감안할 때 WRNN이 제시한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

론 WRNN은 자사가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상기 두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충분

히 반영한다고 주장했지만, 케이블서비스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에서 

운용 중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나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자(Digital Broadcast 

Satellite Operators)가 WRNN을 송신해 왔다는 역사적 관점에 관한 주장은 미비

하다는 판단이었고, 새롭게 버라이존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 이하 버라이

존)가 기존 방송사업자와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는 서비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광케

이블 전화선을 이용한 방송서비스(버라이존의 브랜드명은 FiOS라 함)를 해당 지역

에 제공할 때 WRNN을 포함하는 점도 감안되었지만, WRNN의 주장이 전부 반영되

지는 않은 셈이다. 

이에 케이블비전은 재심사를 요청했는데, FCC는 케이블서비스국에서 결정한 원래

의 결정을 재차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케이블비전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한의 남용 방지를 근거로 한 자사의 권리 침해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

만 케이블서비스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 할 때, 롱아일랜드 지역에 대

한 WRNN의 의무재송신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FCC는 상반

된 견해를 보였다. 케이블비전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법원에 재심을 제기했다. 항소

법원에서 행정기관의 결정을 기각하는 결정은 해당 기관의 법률 적용과 관련된 결정

이 임의적(arbitrary)이거나, 일관성(capricious)이 결여되었거나, 직권 남용

(abuse of discretion)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행정기관의 결정은 대다수 이

해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토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다. 케이블비전은 FCC의 결정이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는 데 부적절했으며, 의무재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케이블비전과 FCC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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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조항의 원래 취지와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고 항소했다. WRNN의 의무재송신 

부과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권한의 남용 방지 조항을 근거로 자사의 권리가 침해당

했다는 케이블비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판례에서는 함께 검토했다.

     케이블법 534조 (h)(1)(c)항의 지역 특성과 

     가치 반영을 위한 원칙에 대한 FCC의 분석

1. 지역서비스 관점 

케이블비전은 FCC가 WRNN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롱아일랜드 커뮤니티를 대상으

로 한 지역서비스 관점을 충족시켰다는 사실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케이블비전이 제기한 주장과 관련해 FCC

가 반박한 자료들이 설득력이 없었다는 주장인데,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서 케이블비

전은 FCC가 결정한 사안에 과다한 의무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FCC가 법 

적용 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충분한 설명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개별 

사안과 관련해 일일이 그 이유와 분석 결과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FCC가 케이블서비스국의 결정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케이블

서비스국의 개별 논리에 FCC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FCC

가 각각의 분석 결과와 증거자료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의 주장 중 어느 편의 주장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는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FCC는 케이블비전의 주장과는 반대로 WRNN이 제시한 증거자료 중 롱아일랜드 지

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래밍이 상당하다는 점을 파악했으며, 이를 증명하

기 위해서 FCC의 논리를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이 사

실이 FCC의 결정을 번복할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쪽은 이와 관

련해 WRNN의 프로그래밍 콘텐츠 자료를 제공했다. 케이블비전은 WRNN이 롱아

일랜드 지역 커뮤니티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측정한 일정 기간 중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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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을 소요한다는 주장한 반면, WRNN은 반대로 200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해

당 지역 커뮤니티와 관련된 약 400여 개의 뉴스와 토픽을 다루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상충하는 증거에 대해서, 케이블비전은 일부 프로그래밍 콘텐츠가 해당 지역 

커뮤니티를 다루었는데도 증거에 포함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거나, 또 한편으로 

WRNN이 분석한 프로그래밍 샘플 기간이 지역서비스 관점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

성을 가지지 못할 우려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FCC는 제시된 모든 분석자료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WRNN의 주장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FCC의 결정은 적절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항소법원은 FCC와 케이블서비스국 

간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 자체에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상이

한 의견들이 절차상 최종 결정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논의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충분한 증빙자료와 분석이 수반된 점은 오히려 FCC의 최종 결정이 적절했음을 방증

한다고 설명했다.

2. 역사적 관점

케이블서비스국이 2006년 결정을 발표한 뒤, FCC가 이를 공식 승인하기 이전에 버

라이존은 자사의 FiOS서비스를 통해서 WRNN을 낫소와 서포크 카운티에 제공했

다. FCC는 이 같은 서비스의 제공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때, WRNN-DT(WRNN의 

디지털 송출부호) 서비스의 의무재송신 요청에 일리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다. 하지

만 케이블비전은 FCC의 결정이 해당 법 조항을 반대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

을 폈다. 즉 개시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서비스를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

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었다. 다만 케이블비전은 어느 시점부터 역사적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에 포함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다. 더 나아가서  FCC

가 과거 사례에 적용한 케이블서비스국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케이블비전의 지적대로 버라이존의 FiOS서비스가 역사

적 관점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 같은  FCC의 잘못에 대해서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안

인지, 예를 들면 버라이존의 FiOS서비스를 기존 주요 원칙과 별개로 다루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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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서비스 시장권역 확대 결정에 상당한 영

향을 주었으며, 타 방송사가 해당 지역에서 지역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반대로 방송

서비스 시장권역 확대를 위한 지역방송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강조하고, 오히려 타 

방송사에 대한 관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보아 최종 결정을 도출하려 했

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케이블비전의 주장은 무의미하며, 케이블법은 다양

한 개별 원칙들을 면밀히 분석하되, 특정 관점에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해서 법 조항

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또 시청 유형에 대한 관점도 타 방송사에 

대한 관점에 유사하게 케이블비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이 판례는 판단했다.

  의무재송신 법 조항의 목적성에 대한 FCC의 분석

의무재송신 조항에서 방송서비스 시장권역 변경은 FCC가 판단컨대, 법 제정의 취지

와 목적에 한층 더 부합한다면 일부 커뮤니티는 지역방송 사업자의 방송서비스 시장 

권역에 제외되거나 반대로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비전은 FCC가 

롱아일랜드 커뮤니티들을 WRNN의 방송서비스 시장 권역에 포함한 것은 의무재송

신의 목적과 크게 2가지 면에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WRNN의 시장을 확대

함으로써 기존 WRNN의 주 방송서비스 시장인 킹스턴 지역 커뮤니티와 연관된 프

로그램 제작여건이 낙후되면서 오히려 의무재전송 조항이 지향하는 지역서비스 확

대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범위한 의무재송신 조항 적용의 권리를 

WRNN에 보장함으로써 방송서비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재송신 조항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일부 사업자의 올바르지 못한 행위(gamesmanship)을 조장할 수 있

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항소법원에서는 케이블비전의 위 2가지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우선 첫째 주장은 

WRNN이 롱아일랜드 지역 커뮤니티를 주요 타깃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그

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기존 방송서비스 시장인 킹스턴 지역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지, 혹은 WRNN이 역사적 관점에서 해당 관련 지역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했는

지 등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FCC

의 결정이 역사적 관점에 대한 잘못된 분석에 기인하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는 케

이블비전의 주장을 기각했다.

3. 등고선 형태에 대한 분석

케이블비전과 WRNN이 연관된 1997년 FCC 결정에서 FCC는 여타 주요 방송서비

스시장의 권역을 획정하는 요소가 무의미할 경우, 강이나 산 등 다양한 지형지물 등

의 등고선 형태가 보여주는 커버리지가 방송서비스 시장권역을 획정하는 추가적인 

요소로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케이블비전은 뉴저지 주와 맨해튼을 가

르는 허드슨 강, 롱아일랜드 연안과 뉴욕 시의 고층 건물군 등이 뉴욕 시의 DMA를 

구분하는 지형지물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 분쟁에서 FCC와 방송서비스

국이 WRNN의 주장에 따라 등고선 형태를 분석한 것은 1997년 FCC의 결정에 배치

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이 같은 케이블비전의 주장이 일리가 없으

며, 오히려 1997년 FCC의 결정은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 사항인 뉴욕 시의 DMA를 

등고선 형태의 분석을 감안해서 획정했으며, 이 결정은 이 분쟁에서도 지속적으로 적

용할 만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4. 타 방송사와 시청 유형에 대한 관점 

케이블비전은 타 방송사와 시청 유형에 대한 관점 등 방송서비스 시장권역을 획정하

는 데 주요한 원칙과 관련해 FCC의 잘못을 지적한다. 우선 타 방송사에 대한 관점인

데, FCC는 케이블법이 의회에서 발의될 때, 지역내에 타 방송서비스 사업자의 지역

서비스 유무가 해당 방송 사업자의 방송서비스 시장권역 확대 요청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케이블비전의 주장에 따르면, FCC는 WRNN의 

의무재송신을 위한 방송서비스 시장권역 확대 요청에 타 방송사에 대한 관점을 의도

적으로 감안해 최종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타  방송사가 해당 지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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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 조항은 특정 방송 사업자나 방송 사업, 나아가 

특정 방송서비스 시장 권역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며, 비록 의무재

송신 조항이 단숨에 모든 목적을 충족하는 해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료 케이블 시

스템과는 별개로 공중파 방송서비스의 무료 혜택과 다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교환을 위한 것이라고 이 항소법원은 해석한다.

  케이블비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 제기

케이블비전은 롱아일랜드 지역에 대한 WRNN 의무재송신 의무 부과는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케이블비전이 FCC가 방송서

비스 시장권역을 변경하는 것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는 판단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

한했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즉 케이블 프로그램 기술자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무재송신 조항이 

이 같은 케이블산업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전제

조건은 매우 중요한 2가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우선 규제기관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한 사실을 밝혀야 하는 의무(burden)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서 규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든 선례(Turner I과 Turner II 

판례를 뜻함)는 의무재송신 조항 전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분석했는데,  이 

분쟁에서는 방송서비스 시장의 권역 변경 조항과 관련해서 2가지 사안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첫째로 의무재송신 조항은 일부 채널을 의무적으로 방송 송출 시그널에 할당해야 하

는 만큼, 자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프로그램 패키지를 제작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하는 프로그램 제작이 감소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케이블

비전의 주장에 따르면 FCC의 결정은 의무재송신 조항의 진정한 목적성을 저해하는 

결정이다. 왜냐하면 개별 DMA 단위별로 도심에서 떨어진 부심이나 기타 원거리 커

뮤니티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지역방송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추가적인 기회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케이

블비전의 주장은 WRNN의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킹스턴이나 롱아일랜드에 연관된 

특정 프로그램만을 제작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실제로 WRNN

의 다수 콘텐츠는 킹스턴이나 롱아일랜드를 구분짓기보다는 홈쇼핑 프로그래밍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약 78% 이상의 WRNN 프로그램이 홈쇼핑이나 정보 제공 광

고이므로, 킹스턴 관련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홈쇼핑 프로그램을 축소해 롱아일랜

드 지역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케이블비전의 주장대로라면, 

DMA 단위별로 도심 이외 지역의 커뮤니티(예를 들면 롱아일랜드)에 있는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지역의 커뮤니티(예를 들면 킹스턴)에 

소재한 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의무재송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제정 시 의회나 FCC가 견지하는 것은 일정 지역에 국한해서 의무재송신 의무가 부과

되는 것이 아니며, 이 판례에서처럼 WRNN은 뉴욕 시 DMA 전역에서 운용하는 종

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송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은 케이블비전 의무재송신 법 조항을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했으며 선행 판례에서도 기각된 내용임을 분명히 했다. 케이블비전은 

단순히 타 커뮤니티에서 의무재송신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WRNN의 전송장비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고 프로그래밍을 수정한다면 이는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오히려 권장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의무재송신이라

는 규제의 틀에서 규제대상인 사업자들이 이 같은 규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기업윤

리나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전략과 영업전술을 구사한다면, 오히려 이

는 실보다는 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케이블비전의 주장을 기각했다. 케이블비전은 또

한 방송 사업자의 시장영역을 확대하는 결정은 오히려 의무재송신 법 조항의 취지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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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밍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DMA

를 결정짓는 데 지형적인 고려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재차 천명했다. 또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방송 사업자들이 1개 이상의 채널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를 상실하지만, 

법 제정 시 의도대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역방송 채널을 의무재송신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이해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케이블비전이 제기한 케이블법의 방송서

비스 시장권역 변경 관련 조항은 미연방헌법에서 다루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

으며, 설사 다른 형태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케이블비전이 이

를 방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케이블비전의 권한 과다 방지에 대한 문제 제기 

케이블비전은 의무재송신 법 조항에 따라서 WRNN의 방송 시그널을 송출하라는 명령

을 내리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과거 판례 중 이 같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를 살펴보면, 문제 제기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남용된 권한이 공익 

차원에서 특정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규제 산업에서 

이 같은 실질적인 소유는 우선 그 소유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the 

permanency of the invasion), 완전히 배타적이고, 물리적으로 소유(absolute, 

exclusive physical occupation)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소유권을 행

사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간섭의 요소들, 예를 들면 소유와 제외에 관한 권리, 해당 

자산에 관한 관리와 매매에 대한 권리 등을 분석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 판례에서는 우

선 권한 남용의 원인이 되는 실질적인 케이블비전의 실물자산이 어떤 종류이며, 과연 

이 실물자산이 정부의 권한에 의해서 소유권이나 기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되었는지 검토했다. FCC는 이번 분쟁에서 케이블비전의 시스템을 통해서 

WRNN의 방송 시그널이 송출될 때, 케이블비전의 실물자산에는 다른 설비나 기기들

의 자체적인 논조를 피력하는 데 제한을 둔다는 점이다. 둘째로 의무재송신 조항은 

케이블 프로그램 엔지니어들이 경쟁할 수 있는 채널 수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판례에서, 케이블비전은 앞서 든 선례와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는데, WRNN의 시

그널을 송출함으로써 케이블비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채널 수가 줄어들고, 

케이블비전의 프로그램 엔지니어 부문에서 나머지 이용 가능한 채널을 통해서 전송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점이다. 이 

부분에 적절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무재송신 조항이 콘텐츠에 근거를 

두는지 아니면 콘텐츠에 중립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든 판례(Turner I)에서

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방송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비교할 때 이 판례에서 검토된 의무재송신 조항은 콘텐츠에 중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비록 의무재송신 조항은 최소한도의 지역방송 사업자를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됨으

로써 자체적인 논조를 구현하는 데 제한을 두지만, 그 제한의 범위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 콘텐츠와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의무재송신 조항은 300

명 이하의 가입자를 보유한 매우 영세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현재

와 과거에 제공된 프로그램이나 방송 사업자와는 무관하게 모든 종합유선방송 사업

자에게 적용된다. 이 판례에서처럼 WRNN의 합리적인 DMA는 낫소와 서포크 카운

티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사실 롱아일랜드 지역의 커뮤니티에 대한 방송서비스 시

장 변경을 요청한 주체는 케이블비전으로 낫소와 서포크 카운티를  WRNN의 방송

서비스 시장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초기에 FCC는 WRNN의 방송 송출

과 관련된 등고선 형태 등을 분석한 결과, 롱아일랜드 지역에 미치지 못하므로 케이

블비전의 주장을 수용했다. WRNN이 등고선 형태의 취약점을 보완해서 FCC에 

DMA 획정을 위한 재검토를 요청하자, 케이블비전은 WRNN이 방송서비스 시장권

역 변경 조항에서 고려하는 지역 프로그래밍 요소(local programming factor) 등 

주요 원칙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상기 지역 프로그래밍 요소는 오히려 

WRNN이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한 셈이다. FCC는 WRNN의 지역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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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소비자의 행태, 지역별 서비스 커버리지와 요금체계, 신구 사업자의 경쟁 상황

과 기술융합 정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그 해석이나 비교 검토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이번 분쟁에서 논의된 의무재송신 조항과 유

사한 내용이 법체계에 존재하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방

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의 다수 사업자들이 동시에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

비스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장환경에서 법 조항의 적용과 해석은 지속적으로 검토되

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 방송서비스 시장은 이번 분쟁에

서 논의된 것처럼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원칙을 지향하지만, 실질

적인 방송서비스 시장의 권역은 행정구역상 권역 구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다. 향후에는 법 제정의 목적인 지역별 가치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다수 사업자 

간의 효율적인 경쟁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 유형이나 개별 시장별 경

쟁 상황 등을 반영한 데이터 자료의 분석이나 연구를 통한 검토도 융합환경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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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착되지 않으며, 다만 WRNN의 프로그램 스트림(programming stream)이 케이

블비전의 케이블 주파수대를 타고 데이터 비트로 전송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케

이블비전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나 권리에 영향을 준 것이 없으며, WRNN의 방송 송출 

시그널이 케이블비전의 설비나 자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의무재송신 법 조항과 같이 규제제도가 권한의 남용 사례로 문제 삼을 수 있기 위해서

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특정 투자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케이블비전은 이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사점

항소법원은 FCC가 WRNN의 의무재송신을 위한 방송서비스 시장권역을 롱아일랜

드 커뮤니티까지 확대 변경하는 요청 사항을 결정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미국연

방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케이

블비전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FCC의 의무재송신 조항 적용

과 관련해서 법 제정 시 고려되었던 주요한 원칙들이 이번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합리

적으로 적용되었는지 검토했다. 즉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주요 원칙들과 함

께 해당 방송서비스 시장권역 획정을 위한 지형지물과 기타 방송서비스의 경쟁 도모

를 위한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분쟁의 분석 결과

에 따라, 항소법원은 케이블비전이 제기한 FCC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 정지를 해지

했으며, 이에 따라 케이블비전은 이번 판례가 확정된 지 일주일 이내에 WRNN의 방

송 송출 시그널을  뉴욕 시 DMA 지역방송 서비스 시장권역으로 확대된 지역 커뮤니

티에 의무재송신하게 되었다.

이번 분쟁을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우선 각국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정책 사안들은 비록 유사한 법체계나 조항들을 비교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책이나 법

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국의 개별 서비스 시장 환경이나 참여 사업자들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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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통신시장의 선두주자 프랑스텔레콤

프랑스 국영 전신전화국으로 출발한 프랑스텔레콤(France Telecom)은 통신시장에서 

오랫동안 독점적인 권한을 누렸다. 그러나 1996년 프랑스 정부는 통신시장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프랑스텔레콤을 정부 소유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그후 2004

년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텔레콤의 지분 일부분을 민간에 양도함으로써 프랑스텔레콤

은 공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탈바꿈하고 115년 동안 이어진 국영기업으로서의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텔레콤은 프랑스 통신시장에서 핵심적인 회사로 전 세계에서 71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프랑스텔레콤의 마크는 오랑주(Orange)로 무선전화와 인터

넷, 이동전화, 기업전화의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은 2009년 3분의 2분기 프랑

스텔레콤의 시장규모다. 

프랑스 통신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프랑스텔레콤은 공정경쟁 환경 저해

와 관련해 1994년부터 경쟁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으로부터 11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총 금액은 4억 974만 유로다. 벌금을 선고받은 이유는 권력 남용, 비방, 

속임, 불성실한 태도 등이다. 

  프랑스텔레콤의 공정경쟁 훼손 사례들 

1. 프랑스텔레콤과 비방디그룹의  논란

1) 가격과 언번들링 분쟁

지난 3월 프랑스의 비방디(Vivendi)그룹은 프랑스텔레콤의 시장독점적 지위 남용

에 대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소했다. 유니버설 뮤직과 이동통

신회사인 SFR의 지주사인 비방디의 대표 장 바르나르드 레비(Jean-Barnard 

Levy)는 “프랑스텔레콤에서 가입비와 지역 가입자 선로 공동 활용과 관련해 독점적 

권한을 이용했는데, 이것은 언번들링(Unbundling)에 위배되는 것이다
1
”라고 발표

1   프랑스	법은	기존	통신사가	후발	통신사	진입을	위해	통신회로를	분산(dégroupé)하도록	정해두었다.	후발	통신사는	

기존	통신사가	이미	설치한	회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	선로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가입자	망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제도인	LLU(Local	Loop	Unbundling)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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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랑스텔레콤 2009년 3분의 2분기 시장 규모 (단위:	명)

카테고리 프랑스내	 전	세계

이동전화	고객	수(MVNO	제외) 25,287,000 12,550,000

이동전화	3G 12,073,000 21,700,000

ADSL	고객	수 8,639,000 13,400,000

디지털	TV 2,339,000 2,700,000

IP	텔레폰 6,339,000 7,100,000

라이브박스(모뎀)	가입자 6,991,000 8,400,000

전체	고객	수(전	세계) 186,00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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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청의 의견

경쟁청은 프랑스텔레콤의 콘텐츠 독점권에 이의가 있다는 의견을 7월에 발표했다. 

오랑주의 콘텐츠 독점권은 경쟁의 자유와 소비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다. 하지만 오랑주의 콘텐츠 독점 사용을 1~2년까지 허용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파리상고재판소 판결 

파리상고재판소(le Cour D’appel de Paris)는 지난 3월 오랑주스포츠의 독점판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프랑스텔레콤은 오랑주 스포츠의 판매를 3월 24

일부터 31일까지 중지했다. 그러나 5월 14일 파리상고재판소는 이전 판결을 뒤집고 오

랑주 스포츠의 채널 독점 판매는 불공정한 상업적 방식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 프랑스 해외령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훼손 사례

프랑스텔레콤은 프랑스 해외령인 돔(Départements d’outre-mer, 이하 DOM) 지

역
2
에서 시장지배권 남용으로 경쟁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

제를 야기했다. DOM 지역의 지역 이통사인 우트르메텔레콤(Outremer Telecom)

과 뫼비우스(Mobius)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프랑스텔레콤이 지역 이통사의 발

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8년 경쟁청에 제소했다. 

프랑스텔레콤의 특권 남용 리스트는 과도한 가격 책정, 옛 가입자에게 새롭게 가입

한 업체에 대해 중상모략,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 등이다.  

예를 들어 레유니옹(Réunion) 섬에서 후발 통신업체가 고객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프랑스텔레콤의 회로를 빌려야 한다. 그런데 회로 사용료가 너무 비싸 결

국 인터넷 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지역의 초고속통신망 발전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2   돔(DOM)은	프랑스	해외령으로	과델로프(Guadeloupe),	마티니크(Martinique),	가이얀(Guyane),	레유니옹(Réunion)	섬

을	포함한다.	

했다. 비방디는 고객들의 인터넷 가입을 위해서 프랑스텔레콤의 네트워크를 빌려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텔레콤에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번들링 가격이 6유

로77쌍팀(6.77유로)으로 측정되어 있는데도 실제 청구 가격은 9유로29쌍팀(9.29유

로)이다. 

통신우편규제청 의견

2009년 1월 통신우편규제청(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이하 ARCEP)은 가격 책정은 프랑스텔레콤의 고유 

권한이라고 결정내렸다. 프랑스에서 언번들링과 관련된 문제는 ARCEP에 정기적으

로 고발되는 사안이다.

 2) 콘텐츠 독점 사용 분쟁

오랑주는 스포츠 채널인 ‘오랑주 스포츠(Orange Sport)’를 2008년 2월에 개통했

다. 이 채널은 프랑스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축구 경기 리그 1(Ligue 1)을 매주 

토요일 독점적으로 중계한다. 이어서 2008년 11월 영화 채널인 ‘오랑주 시네마

(Orange Cinema)’를 새롭게 개설해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를 방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랑주 스포츠와 오랑주 시네마 두 채널 가입 조건이 오랑주 인터넷 

가입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기를 끄는 축구 경기를 오랑주에서 독점

적으로 방영해 위성채널인 카날 플뤼스(Canal Plus)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카날 

플뤼스는 오랑주의 콘텐츠 독점 상영이 부당하다며 경쟁청에 고발했다.  

한편 두 채널에 대해 오랑주 인터넷 가입자 중심의 배타적 이용 조건과 관련해  인

터넷통신 사업자인 프리(Free) 대표 막심 롬바르디니(Maxime Lombardini)는 

“카날 플뤼스와 같이 오랑주 채널 사용권을 모든 인터넷 통신업자에게 배급해야 

한다. 만일 프랑스텔레콤이 오랑주 인터넷 가입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오랑주 채널 

가입을 허용한다면 공정경쟁과 관련해 법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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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Que Choisir)는 프랑스텔레콤의 가격인하는 후발주자들에겐 불가능한 가격

대인 만큼 이는 곧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조처라며 ARCEP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규제기관 -경쟁청

프랑스에서 경쟁과 관련된 규제기관은 경쟁청이다. 경쟁청은 반경쟁행위 제한과 시

장조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이 기관은 반경쟁행위 억제 조치와 

업체들의 행위와 불만 사항에 개입할 수 있다. 또 금전적인 처벌과 명령, 긴급조치 등

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경쟁국은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상업적인 불성실함에는 

관여할 수 없다. 또 각 관련자들 사이에서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개입할 수 없다.  

경쟁청의 임무

경쟁청의 임무는 크게 자문, 결정, 집중행위 단속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문은 분야별 규제청 즉 ARCEP, 프랑스 최고시청각위원회(Conseil de Supérieur 

Audiovisuel, CSA)에서 특정한 법적인 기구에 관해 자문을 요청받을 수 있다. 

결정과 관련해선 반경쟁행위에 대해 상황을 수정하거나 억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

다. 프랑스 상업 코드는 시장에서 경쟁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배자

적 위치는 그 자체로는 비합법적인 것은 아니나 시장에서 경쟁 관련 유희를 벌일 때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집중행위에 대한 통제는 2008년 경제 현대화에 관한 법(La Loi de 

Modernisation de L’economie, LME)을 통해 경쟁국에 할당된 임무다. 집중 행위

란 두 기업이 합병하거나 한 기업이 여러 분야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국은 모

든 집중행위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는 않는다.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유럽위원회에 

통고된 문제일 경우 경쟁국에서 다룰 수 있다.  

우트르메텔레콤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텔레콤의 전략은 독점적인 권한을 

이용해 후발 통신업체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경쟁청 결정: 돔 지역 경쟁사 발전 저해

2009년 7월 28일, 경쟁청은 프랑스텔레콤이 프랑스 해외령인 DOM 지역에서 시장

지배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 2760만 유로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경쟁청에 따르면 프랑스텔레콤은 오랫동안 통신시장을 독점해온 역사를 바탕으로 

경쟁업체를 이용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특권을 남용했으며 이 같은 방식은 돔 지역

에서 후발 통신업체들의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프랑스텔레콤의 공정경

쟁 환경을 저해하는 방식은 이 지역 경제 발전에도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상대적으

로 수입이 적은 섬 주민들에게는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지역경

제 발전의 핸디캡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텔레콤을 제소한 우트르메텔레콤과 뫼비우스가 제소를 취소했

는데도 경쟁청은 이에 대해 계속 조사했고 지난 7월 말 프랑스텔레콤에 벌금을 내린 

것이다.

ARCEP의 통신요금 하향 조정

ARCEP은 이 지역의 통신요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입자가 타회사 가입자

에게 전화할 때 드는 비용의 30~50% 정도를 인하할 방침이다. 또 문자서비스 가격 

하락을 권고할 계획이다. ARCEP의 이 방침들은 8월 말에 적용될 예정이다.

3. 가격인하를 통한 시장 독점화에 대한 비판

프랑스텔레콤의 가격인하 상품 역시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프랑스텔레콤에서는 프

랑스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통신 월회비 10유로 상품을 선보였다. 10유로를 내면 40

분 통화와 40통의 문자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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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쟁행위 규제 

경쟁청은 반경쟁행위를 크게 공모와 시장지배자적 지위 남용으로 나누고 있다. 공모

는 새로운 경쟁 진입자를 방해, 제한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우 시장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입자

를 방해하거나 기존 경쟁자를 몰아내려는 행위를 일컫는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는 가격, 독점 조항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의 시사점

프랑스텔레콤은 오랫동안 통신시장을 독점해왔으며, 통신시장에서 독점체제가 붕

괴하고 경쟁 체제로 전환한 이래 그동안 누렸던 독점적 권한을 활용해왔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경쟁사 진입을 방해한 프랑스텔레콤의 경쟁제한행위는 프

랑스 경쟁청의 규제를 받아왔다. 

프랑스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는 점점 치열해지는 통신시장에서 일어

나는 반경쟁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에 대한 경쟁청의 통제는 통신시장의 경

쟁 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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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   오프콤, 유료방송시장의 ‘부분적 규제안’ 발표

지난 1990년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미디어시장에서 탈 규제정책으로 일관하던 

영국은 최근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BSkyB(British Sky 

Broadcasting, 이하 스카이)의 공격적 경영방침에 대해 특별 규제 대상으로 관심을 갖

기 시작했다.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2002년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을 근거로 오프콤에 유료방송시장 조사를 의뢰했는데, 2007년 1차 시장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래 2009년 6월 3차 보고서까지 발표되었다. 1차 보고서 
1
는 유

료방송시장 전반을 조사했고, 2차 보고서
2
 는 프리미엄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접

근 방법,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대책(remedies)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

미디어미래연구소	영국통신원(러프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1　 Ofcom(2007).	Pay	TV	Market	Investigation-Consultation	Document.
2　 
Ofcom(2008).	Pay	TV	Second	Consultation-Access	to	Premium	Content.

했으며 마지막 3차 보고서
3
 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부분적 규제권한’(Sectoral Powers)
4
 의 몇 가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최근 유료방송시장을 스카이가 독점하

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오프콤이 제안하는 대책들의 현실적 갈등을 살펴보았다.

Ofcom  프리미엄 콘텐츠와 스카이 

스카이는 1997년 ‘스카이박스오피스’(Sky Box Office)를 통해 영국 유료방송시장

에 진입했고 주문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티스칼TV(Tiscali TV, 1999)와 톱업

TV(Top UP TV, 2004), 그리고 2005년 군소 케이블 사업자들이 합병하면서 탄생

한 버진미디어(Virgin Media)를 최대 경쟁 사업자로 두고 있다. 버진미디어는 기존

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유선방송망과 전화망을 활용해 현재까지 370만의 고객을 확

보한 최대 케이블 사업자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채널 운영과 디지털방송 전환 비용

으로 경영에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 위성방송서비스 시장을 장악해 양방향서비스, 

모바일TV, 고화질TV를 제공할 셋톱박스(set-top box)를 개발하며 다양한 서비스

로 가입자를 모아온 스카이는 곧 1천만 고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5
.  결국 뛰어난 

디지털방송 기술과 풍부한 재력을 갖춘 스카이는 프리미엄 콘텐츠의 저작권과 배급

은 물론, 콘텐츠 도소매 시장까지도 지배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스카이에 견줄 만한 

경쟁 사업자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프콤이 주시한 유료방송시장의 핵심 사업은 바로 프리미엄 콘텐츠다. 소매업자들

3 　
Ofcom(2009).	Pay	TV	Phase	Three	Document;	Proposed	Remedies.

4　  
이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부분적	규제권한’은	지배적	사업자를	상대로	혁신적이며	급진적인	규제안을	강요한다는	규

제권한	중심의	관점을	줄이고,	일부	훼손된	유료방송시장을	점진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완화된	규제의	접근방식을	상

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영국의	전체	인구는	약	6천만	명으로	6명	중	1명이	스카이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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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실제 지난 2003~2007년 사이에 지상파 채널의 스포츠 편성 시간은 4,640시간에서 

3,940시간으로 감소했는데, 위성과 케이블 채널의 스포츠 편성 시간은 2만8,396시

간에서 3만3,962시간으로 늘어났다. 결국 지상파 채널을 통해 만족할 수 없는 스포

츠 방송권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핵심 콘텐츠가 되며,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핵심 프리미엄 스포츠를 확보한 도매업자의 시장영향력은 소비자들에

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스카이는 2001년 유럽의회의 중계권 독점에 대한 진입규

제를 받았으면서도, 자사의 스포츠 채널을 활용해 인기가 높은 리그를 유료 위성방

송을 통해 독점적으로 중계하고 있다. 세탄타(Setanta)는 스포츠 도매 채널 사업자

로 스카이의 유일한 경쟁 상대였으나 2009~2010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계료 1천만 

파운드를 지불하지 못해 2009년 6월 영국축구협회 프리미어리그(FAPL)에 파산을 

신청했고,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SPL, Scottish Premier League) 중계권도 연

장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미국 디즈니(Disney)가 소유한 스포츠 채널 ESPN이 프리

은 콘텐츠 번들(혹은 패키지)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는다. 이때 소비자

들의 기호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묘한 번들 선정으로 인해 소비자의 이

익이 배제될 때도 있다. 공공서비스 방송사들은 특정 집단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공

급하기보다는 보편적인 가치가 담긴 콘텐츠를 종합 편성하는데 반해, 시청 기호와 

성향이 뚜렷한 유료방송 가입자들은 콘텐츠의 서비스 범위에 따라 플랫폼을 선택하

기 때문이다. 

2006년 오프콤의 유료방송 보고서에 따르면 무료와 유료 가입자들이 가장 선호하

는 장르는 스포츠이며, 연속극과 영화, 코미디와 다큐멘터리가 다음으로 인기를 얻

고 있다
6
.  <표 1>은 스포츠를 시청하는 2만5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스포

츠의 종류를 조사한 것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축구가 가장 인기를 얻은 것을 

6　  
유료방송은	스포츠	33%,	연속극	27%,	영화	18%이며,	별도의	가입료가	없는	지상파	채널을	의미하는	이른바	무료방송

에서는	스포츠	31%,	연속극	31%,	영화	21%	순이다(오프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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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호하는 스포츠 중계 시청 순위(2004~2008)    	(단위:	%)								

2004 2006 2008

축구 40.5 41.3 32.6

스누커 24.5 23.6 17.7

크리켓 23.0 26.0 17.4

럭비	연합 28.6 22.3 21.9

자동차	경주 20.3 19.8 20.1

테니스 20.5 19.0 15.6

육상 20.1 20.2 15.9

골프 16.9 15.8 13.6

럭비	리그 19.3 15.3 14.8

권투 12.4 13.9 14.5

출처	:	Mintel	2008

<표 2> 스카이 스포츠 1과 기타 채널의 축구 중계 비율  	(2008년	기준,	단위:	%)						

Sky Sports 

1 중계

Sky Sports

2 자막 

Sky Sports

3 자막

Sky Sports

Xtra 자막

Setanta 

자막

지상파방송

에서 자막

기본 채널 

구성에서 자막

Premier	League 56 3 - - 41 - -

FA	Cup 19 3 - - 28 51 -

Carling	Cup 54 46 - - - - -

The	Championship 83 11 - - - 6 -

England	International 15 6 - - 35 44 -

Champions	League 7 36 6 14 1 36 1

UEFA	Cup - - - - 2 97 1

Euro	2008 - - - - - 100 -

출처	:	오프콤(2009,	p68	편집)

오프콤, 유료방송시장의 ‘부분적 규제안’ 발표로 스카이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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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생산하면서 도매 채널과 플랫폼서비스, 그리고 소매 서비스 시장을 모두 가진 사

업자는 스카이와 버진미디어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을 보면 사업자별 사업 규

모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스카이 스포츠 채널이 소매시장의 50~60%를 점유하고 

있으며, 버진미디어와 ITV가 10~20%, 그리고 BBC와 세탄타가 10% 미만을 차지하

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콘텐츠의 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

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유료방송시장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 

소매업자들에게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케이블, 위성방송, 지상파 디

지털, IPTV 같은 플랫폼 진입 장벽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스카이를 겨냥한 오프콤의 규제안들은 프리미엄 콘텐츠의 제한적 배급망과 콘텐츠 

저작권의 제한적 사용, 높은 도매요금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

권을 넓히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적 규제권한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
8

8　  
이	원고에서	분석하는	‘Pay	TV	Phase	Three	Document’와	관련해	규제제안(치료법)의	의도와	방향은	공개하지만,	논

쟁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부분은	삭제한	뒤	공개한다.

미어리그 중계권 패키지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인기 리그의 TV 중계권 거래가 비정

상적으로 과열되면서 특정 선수들의 연봉과 이적료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했지

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광고수입이 줄고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무리한 

출혈 경쟁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 규모 도매업자들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7
. 

그뿐만 아니라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범국가적 스포츠는 무료방송 사업자들로 구

분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주로 편성권을 나누어 중계하는데, BBC가 최근 경

마와 크리켓 방송을 독점하면서 경쟁자였던 채널4를 위협하고 있어, 스포츠 중계권

을 둘러싼 갈등은 지상파 채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콤이 스포츠 다음으로 주지하는 프리미엄 콘텐츠는 영화다. 스카이는 총 12개의 프

리미엄 영화 채널을 3개의 번들로 묶어 서비스하고 있으며,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회원들로 구성된 6대 할리우드 영화사(Disney, 

Paramount, Sony, 20th Century Fox, Universal, Warner Bro.)와 공급할 영화의 양

(quantity), 질(quality) 그리고 방송 시기(timing)와 채널 구성 포맷(format) 에 관해 ‘첫 

유료방송 방영(First Pay TV Window)’이라는 이름으로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었다. 

보통 극장 개봉 이후 DVD가 발매될 때까지는 4개월, VOD/PPV 주문과 다운로드까

지는 6~7개월 반이 걸리며, 스카이를 제외한 기타 유료 채널에서는 12개월 뒤, 공중

파 채널에서는 24~27개월 이후에나 개봉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스

카이는 할리우드 영화 공급에서만큼은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

제 수익면에서도 영화 채널이 스포츠 채널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어, 스카이가 주

력하는 프리미엄 영화 채널 공급 전략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오프콤이 유료방송에 관한 1차, 2차 보고서를 통해 핵심 콘텐츠의 중요성과 시장지

배력을 확인했다면, 3차 보고서에서는 스카이가 독점한 핵심 콘텐츠, 즉 스포츠와 

영화 시장이 소비자와 경쟁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표 3>의 영국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사업 분류를 자세히 보면, 콘텐츠를 자

7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7월	호	손창용	‘위성방송	사업자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과	프리미엄	채널의	파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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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 유료방송 사업자들 분류  						

콘텐츠 생산 채널 도매 플랫폼서비스 도매 서비스 소매

BT	Vision √ √

Discovery √ √

Disney √ √

MUTV √ √

Setanta √ √

Sky √ √ √ √

Top	Up	TV √ √

Virgin	Media √ √ √ √

출처:	Ofcom(2009)

오프콤, 유료방송시장의 ‘부분적 규제안’ 발표로 스카이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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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프콤이 도매 필수조건 적용을 두고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방송과 함께 소개되는 다양한 디지털방송 서비스 영역이다. 위성방송시장

을 개척하다시피한 스카이의 디지털 방송 경험과 인지도는 영국 내 으뜸이지만, 

BBC와 ITV의 조인트 벤처로 탄생한 무료 디지털 위성서비스 프리샛(Freesat)이 

소개된 지 6개월 만에 가입자가 20만을 넘어서며 스카이의 프리샛과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덧붙인다면 양질의 방송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서비스의 

기술적 전환을 우선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실천적 목표를 강조해온 만큼, 영국 

정부도 국책사업과 다름없는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스카이가 주도하는 디지털 위

성방송의 유료시장 지배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스카이와 

오프콤의 갈등은 HD프리샛, VOD, IPTV 같은 뉴미디어 시장에서 많은 변수가 되

고 있어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Ofcom  ‘부분적 규제권한’과 대안

오프콤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부분적 규제권한’은 2002년 기업법과 2002년 커뮤

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에 따른 2차 유료방송 보고서(Second Pay 

TV Consultation)에서 논의되었다. 유료방송시장의 핵심 사업인 콘텐츠시장, 특히 

프리미엄 채널의 저작권 매매계약 방식과 현 저작권 경매 방식에 공정거래법을 어떻

게 얼마나 적용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프리미엄 콘텐츠의 도소매시장 경쟁

구도에 집중해 사업자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집중 제안한 3차 보고서가 발표

된 지난 6월 스카이와 오프콤의 대립이 가시화됐고 스카이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력

을 이용하면서 다각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 채널 배급 대책

1) 도매 필수 제공 조건 

오프콤은 유료방송시장의 프리미엄 콘텐츠와 스카이의 지배적 관계를 깊이 있게 조

사한 뒤, 핵심 프리미엄 채널 공급과 가격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으로 ‘도매 필

수 제공’이라는 제안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다. 즉 도매업자들이 선택하며 주력하

는 핵심 채널을 확인하고, Sky Sports 1, Sky Sports 2, Sky Movie 같은 시장지배

력이 높은 채널들
9
 과 스카이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매업자들은 콘텐츠 공급에 제

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스카이의 지배에서 벗어나 채널과 소매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스카이가 가장 심각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채널 

거래가격을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스카이의 연간 사업지출 내용을 보면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과 구매 및 지원에 전체 

비용 중 22%를 지출하는데, 스카이가 핵심 프리미엄 콘텐츠에 얼마나 주력하며 지배

9　   
Sky	Sports	1,	Sky	Sports	HD,	Sky	Sports	2,	Sky	Sports	2	HD,	그리고	20여	개의	모든	스카이	프리미엄	영화	채널이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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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카이의 비즈니스 지출 비용(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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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스포츠	지원

22%

스카이	영화	지원	

22%

다른	장르	제작

12%

전송

13%

마케팅

18%

고객	서비스

16%

관련	행정

12%

출처:	오프콤(2009)	재인용,	Sky’s	2008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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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의 처지를 스카이가 배려해야 하며,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스카이와 별도로 BT나 버진미디어 같은 사업자들이 디지털방송 전

환까지 플랫폼을 개혁하고 도매 사업자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소매시장 

장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이후 100~300만 가입자를 둔 소매

업자와 스카이의 소비자 부담액은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

히 스포츠와 영화의 면허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스카이와 소매업자들에게 인센티브

를 주어 차별화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section 10~11 참고). 

나. 콘텐츠 권리 

오프콤은 주문형서비스의 콘텐츠 권리와 콘텐츠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프리미

어리그에 대해 전략적 규제를 제시하는데, 우선 도매 필수 제공 조건을 의무화하면

서 프리미엄 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영화의 저작권 거래 행위를 개선하려고 한다. 현

재 영화를 선택해서 시청한 만큼 지불하는(Pay Per View)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

는 소비자들은 실제 도매 마진과 계약 조건으로 인해 근본적인 접근방식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영화를 주문하고 시청할 수 있는 주문형서비스 

방식은 미래지향적이며 능동적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적 저

작권 보호와 경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

라는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존재하고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민감한 방식이다.

한편, 스포츠에서는 스카이와 영국축구협회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오프콤의 팽팽한 

줄다리기와 조율이 남아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특히 프리

미어리그를 독점적으로 중계하는 도매업자들의 경쟁은 이미 규제하기 힘들 만큼 과

열되어, 중소 규모 사업자가 스카이와 경쟁할 수 있는 길은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프콤의 사후 규제가 기존의 교차 플랫폼 독점권과 영국축구협회 

프리미어리그의 저작권 결합판매라는 관행을 어떻게 조정하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대한 검토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section 12 참고). 

보고서가 발표된 6월 이후 스카이를 지지하는 콘텐츠 투자자들과 로비스트들은 오

오프콤은 소매업자들과 스카이가 맺는 가격 결정 조건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데, 

현재 소매업자들이 입찰 관행을 통제하는 데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기

존의 거래는 단순한 가격 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조건이 아니라 잠재적 이득

과 분배 기술, 그리고 미래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소매차감(retail-minus)을 바

탕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합산(cost-plus)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일부 프리미엄 콘텐츠에 집중하는 양상을 피할 수 없다면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와 

가치가 의도적으로 저평가되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HD와 VOD 서비

스, 양방향서비스 기술을 담은 디지털 채널 간의 프로그램의 질과 양에 대한 정당한 

평가기준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계약자 사이의 불공정

한 관계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 

오프콤은 이어 도매 필수 제공 조건의 영역 밖인 비가격(non-price) 이슈에 대한 조건

으로 첫째, 스카이가 소매업자들을 결정하는 ‘최소의 한정된 평가기준(Minimum 

Qualifying Criteria)’을 공개할 것, 둘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안과 플랫

폼, 접근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 요구서(Minimum Security Requirements), 그

리고 스카이가 소매업자들과 비차별(non-discrimination)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비차별적 

광고를 지원하는 ‘클린피드(Clean Feed)’
10
 방식, 소비자 불만 처리와 정기적인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제시했다(오프콤 3차 보고서 section 8~9 참고). 

2) 도매 필수 제공의 균형과 면허 조건  

오프콤은 도매 필수 제공의 조건들이 반드시 소비자와 소매업자 그리고 스카이와 저

작권자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

단 디지털방송 전환과 신규 사업 개발로 핵심 프리미엄 채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10　  TV중계를	할	때	방송사가	캐스터,	해설,	자막	등	인위적인	처리를	한	영상이	‘더티피드(Dirty	Feed)’이고,	현장에서	그

림과	현장음만을	순수하게	담은	원본	영상이	‘클린피드(Clean	Feed)’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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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독점거래의 배경

기술방식이나 시장 특수성과 관계없이 한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선택해야 한다. 주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보조

금’과 ‘약정기간 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관행상,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자체 대리점과 같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

며 선불이나 후불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휴대폰 이용 과정이다. 

이동통신사로서는 합리적인 요금제와 네트워크 품질 등의 서비스 면에서 차별성을 확

보하기는 점차 어려워지는 반면, 소비자의 단말에 대한 요구는 점차 다양화하고 까다

로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신 사업자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유용한 기능을 탑재한 인기 

단말의 적절한 물량을 적시에 조달하고 유통하는, 차별화된 단말 소싱(sourcing) 경쟁

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단말 제조업체로서도 자사가 생산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	연구원	(카네기멜론대학교	박사과정)

프콤의 규제를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난했고, 결국 HD 채널 가격을 규제하려는 오프

콤의 강력한 의지는 HD 채널 규제를 유보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스카이와 반

(反) 스카이 세력 사이의 정치적·경제적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006년 스카이가 지상파 채널 ITV의 주식 17.9%를 구입하며 지상파 채

널로 영역을 확대하려 했던 일과, 최근 버진미디어의 디지털 채널을 구입하려는 의사

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유일한 경쟁자를 위협했던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을 보면 스

카이의 지배력은 사실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공정하고 다양한 시장경쟁 구도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지만, 횡포에 가까운 독점적 시장구조를 견제할 정책

적 대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권리와 원칙을 세우는 

것만큼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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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통신서비스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 이

동통신산업의 유통구조상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산업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독점거래(Exclusive Deal) 계약을 통해 특정 모델의 휴대폰을 하나의 

시장에서 하나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서만 출시하거나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

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등의 글로벌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국가의 이동통신시장 역시 3~4개 회사가 경쟁하는 

과점 형태를 보이는 것은 통신사와 제조업체가 더욱 쉽게 짝짓기를 통해 독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게다가 통신 사업자가 자사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도록 단말 개발 단계부터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고유의 기능을 탑재하고, 때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단말 디자

인,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단말기에는 제조사와 이

동통신사의 로고가 함께 부착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이동통신사의 특정 단말기 독점 공급에 대해 전략적 마케팅 수단이라는 시각

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견해로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미국 중

소 지역 이동통신사들은 최신 인기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독점 공급하는 대형 통신사

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제재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올해 들어 미 의회에

서도 소비자 권리와 반독점 면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

되는 양상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조사에 착수한 휴

대폰 독점거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조사의 배경과 각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그

리고 향후 규제당국의 결정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이폰을 통해 본 독점거래의 손익

애플(Apple)은 2007년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면서 ‘한 국가 한 통신사 원칙’을 밝혔

고, 2008년 3G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이 원칙을 포기했는데, 미국에서 휴대폰 독점 

거래가 크게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아이폰 출시 이후인 듯하다. 미국에서 특정 단

말의 독점거래 기간은 주로 6개월 이상이며, 애플은 아이폰과 관련해 2007년부터 3

년간 AT&T와 독점거래 계약을 체결했었다.

미국 2위 이동통신 사업자 AT&T는 애플과 아이폰을 독점계약하면서 경쟁업체의 가

입자를 상당수 유입하는 효과를 거두어왔고, 이동통신사들의 성장동력인 데이터 매

출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AT&T는 지난 2008년 하반기 430만 명, 2009년 상반기에만 400만 명의 아이폰 신

규가입자를 유치했는데, 이는 AT&T의 전체 순증 가입자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09년 1분기 AT&T의 발표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들은 일반 

AT&T 고객보다 평균 1.6배 더 많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한다.
1
 이러한 조사 결

과는 AT&T가 아이폰을 독점 공급함으로써 뚜렷한 직간접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따라서 AT&T는 이 같은 달콤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2010년 만료되는 미

국 내 아이폰 독점 공급 계약을 2011년까지 연장하도록 애플에 요청하고 있다고 <월스

트리트 저널>이 지난 4월 보도했다.
2
 그러나 독점거래에 따라 보조금 명목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면도 분명 존재한다. AT&T는 아이폰 한 대당 약 425달러를 보조금

으로 애플에 지불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데, 2008년까

지 AT&T가 아이폰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애플에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13억 달러로 

1　  
http://www.fiercebroadbandwireless.com/story/big-number-t-iphone-customers-has-interesting-

financial-impact/2009-04-23
2　  
http://online.wsj.com/article/SB123973238611017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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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기도 했다.
3
 제조사 쪽에서 볼 때 단말 독점거래의 장단점 역시 명확하다. 애플

이 국가별로 하나의 통신 사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더욱 많은 아이폰 이

용자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반면, 마케팅 관점에서 차별화가 가능

하고 단말기의 기능이나 망 연동성 등 기술적인 면의 완성도를 좀 더 쉽게 높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통신 사업자와 단말 제조업체 간의 

독점계약이 그리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자기가 사는 지

역에서 AT&T의 망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거나 AT&T의 요금제 등에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라도 아이폰을 갖기 위해서는 AT&T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선택을 제약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독점거래는 통신 사업자에게 받는 보조금이 필수적인 고가의 하

이엔드(high-end) 단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단말 제조업체와 통신 사업

자는 공동 마케팅에 나서 독점거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대형 통신 사업자의 대표적인 독점 공급 단말은 AT&T의 아이폰, 버라이존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 이하 버라이존)의 블랙베리 스톰(Blackberry 

Storm), 스프린트 넥스텔(Sprint Nextel)의 팜프리(Palm Pre) 등 스마트폰이 다수

이고, 이러한 독점 공급 전략 단말기들은 대부분 100만 대 이상의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해왔다.

  대형 통신사와 중소형 통신사의 갈등 

2008년, 약 100개의 비도심 지역 중소 규모 이동통신 사업자들로 구성된 지역이동

통신협회(Rural Cellular Association, 이하 RCA)는 AT&T의 아이폰과 같은 휴대

폰의 독점거래를 금지해줄 것을 FCC에 요청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이러한 움직임

3 　 
http://www.informationweek.com/news/personal_tech/iphone/showArticle.jhtml?articleID=216500884

은 더욱 거세지고 구체화되었다. 지난 5월, 25개의 중소 규모 지역 CDMA 사업자(총 

약 260만 가입자 보유)로 구성된 연합통신사그룹(Associated Carrier Group, 이하 

ACG)의 회원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셀룰러사우스(Cellular South)
4
의 빅터 미나

(Victor Meena) 사장은 ‘현재의 독점거래 상황은 지금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더욱 

경쟁관계를 악화시켜 중소 이동통신사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의회 소위원

회 청문회에서 언급했다. 

소위원회가 열린 다음 날, 버라이존의 제프리 넬슨(Jeffrey Nelson) 대변인은 ‘향후 

버라이존은 삼성과 LG 단말의 독점 계약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축소할 것’이라고 발

표하며 의회와 중소 이동통신사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ACG 회

원사들은 버라이존의 독점 공급 기간 만료 후 휴대폰의 망연동을 테스트하고 자사 

환경에 적합한 단말을 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출시 시점은 6개월

보다 훨씬 늦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버라이존의 정책에 반감을 표시했다. 

지난 6월에는 오랜 관행으로 인식되어오던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간의 

독점거래와 관련해, 통신·기술·인터넷 소위원회(Commerce Subcommittee on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the Internet) 소속의 존 케리(John Kerry), 

로저 위커(Roger Wicker) 등 상원의원 4명은 “독점계약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부

당하게 제약받고 있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상원 

청문회에서 언급하며 FCC에 독점거래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4

가지로 독점 공급의 폐단을 지적했다.

 

4
		1998년	미시시피	주에서	설립된	지역	이동통신사로	CDMA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동남부	지역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

공한다.	약	8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편집자주

FCC, 휴대폰 독점거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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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원의원들이 독점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제안하고 RCA가 탄원서를 제출한 

직후 당시 FCC의 의장대행을 맡고 있던 마이클 콥스(Michael Copps)는 독점거래

가 시장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다.
6
 지난 6월 

말, 새로운 FCC 위원장으로 임명된 줄리어스 제나초스키(Julius Genachowski) 역

시 취임 후 성명을 발표, 독점 거래의 소비자 선택 제한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

하며 FCC의 방침을 확인해주기도 했다.
7
 이번 독점거래 대상에는 AT&T의 아이폰, 

버라이존의 LG 보이저(Voyager), 스프린트 넥스텔의 팜프리 등의 독점 공급이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라이존, 독점거래 정책 변화 발표
 

앞서 지적한 대로 지난 5월 독점 공급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 버라이존은 지난 두 달 

사이 독점거래에 대한 비판이 한층 거세지자, 지역 통신 사업자와 의회의 압력에 대

응하기 위해 로웰 맥아담(Lowell McAdam) 사장의 공식 서한이라는 형태로 완화된 

독점거래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서한은 의회를 비롯하여 현재 독점거래의 폐해를 조사 중인 FCC와 미 

법무부에 동시에 전해졌다. 새로운 정책의 골자는 버라이존의 독점거래 단말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으로, 50만 명 이하의 가입자를 보유한 소규모 지역 

통신 사업자는 버라이존과 독점공급 계약이 끝난 삼성과 LG의 단말을 곧바로 공

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한에서 버라이존은 독점거래 계약은 효과적인 경쟁과 단말 기능의 혁신

을 증진하며, 단말 제조업체와 원활하게 교류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6　 http://www.newsfactor.com/story.xhtml?story_id=11200CPMX1I8&full_skip=1
7　 http://www.informationweek.com/news/telecom/regulation/showArticle.jhtml?articleID=218100362

➊  이용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휴대폰 선택의 폭 제약
5
 

➋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와 같은 특정 기술 사용의 제한

➌ 소규모 이동통신사 경쟁력 저하

➍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혁신 저해 

한편, 휴대폰 독점거래는 이동통신산업 전반의 반독점 관련 규제의 필요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반독점·경쟁정책 및 소비자권리소위원회(Judiciary Subcommittee on 

Antitrust, Competition Policy and Consumer Rights)의 의장인 허브 콜(Herb 

Kohl) 상원의원은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독점 거래가 시장지배력 남용과 관련하여 문

제가 없는지 법무부와 FCC가 폭넓은 조사를 벌이라고 촉구했다. 

RCA의 회원사인 US 셀룰러(U.S.Cellular)의 한 관계자는 “독점거래는 고객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짓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 규모의 대형 

통신사가 서비스하지 않는, 통신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는 독점 

공급을 통해 유통되는 최첨단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적인 단말에 접근할 방법이 원

천적으로 차단되는 일종의 2류(Second Class) 고객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덧붙

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독점거래 계약은 통신법이 규정한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

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독점거래의 철폐를 촉구했다. 또 RCA의 한 관계자도 ‘현재 

대형 통신사의 독점거래 탓에 이들이 커버하지 않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역 이동통신사들의 단말 경쟁력이 계속 낮아지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RCA는 곧이어 FCC에 독점거래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

는 탄원서를 지난 5월 20일 공식 제출했다. 

5　  미국에서	많은	중소	규모	지역	이동통신사는	전국	규모	대형	이동통신사의	커버리지(coverage)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형	통신사의	최신	독점계약	단말을	사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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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독점거래를 옹호하는 세력
 

AT&T는 버라이존과 달리 아직 독점거래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구체적인 정책

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논란에 대하여 독점거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

며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AT&T 대변인 마크 시겔(Mark Siegel)은 

‘이동통신산업에서만 독점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맥도날드 샌드위치를 버거킹

에서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독점거래는 제조업체와 통신 

사업자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단말 개발을 촉진하고 경쟁사도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선순환 관계를 발전시켜 오히려 산업

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폰의 인

기에 대응하여 10여 종의 스마트폰이 신속히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된 점을 경쟁 활

성화의 사례로 덧붙였다. 

일부 통신 전문가들도 AT&T의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iGR리서치(iGR 

Research)의 창업자이자 사장인 이안 질럿(Iain Gillott)은 ‘향후 독점거래가 불법

으로 규정되어 어느 사업자나 동시에 단말 출시가 가능하다면 통신 사업자가 독점 

거래 단말을 내세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높은 보조금을 책정하는 유인이 사라지기 때

문에,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BI리서치(ABI Research)의 케빈 버든(Kevin Burden) 애널리스트 역시 ‘모든 사

업자가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면, 100~200달러로 아이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휴대폰 구입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소

비자들의 단말 교체 주기가 길어져 휴대전화시장이 침체된다면 새롭고 혁신적인 단

말들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독점 공급 규제에 더욱 비판적인 시

각을 견지하는 커런트 애널리시스(Current Analysis)의 애널리스트 아비 그린가트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함께 강조했다.
8

한편, 아이폰 독점 거래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고 있는 AT&T는 아직 공식적인 입

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지난 7월 초 AT&T의 법무 담당 부사장 제임스 시

코니(James Cicconi)는 독점거래에 따른 산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서한을 허

브 콜 상원의원에게 보냈다. 

  RCA, 즉각적인 불만족 표명 

그러나 RCA는 버라이존의 이 같은 독점거래 정책 변화에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내비쳤다. 버라이존의 발표가 있고 나서 4일 뒤, RCA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기본적

으로 버라이존의 정책 변화는 지지하지만, 바뀐 규정으로도 현재 독점 거래가 초래

하는 경쟁 제약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버라이존의 새로운 정책이 50만 명 이하의 가입자를 보유한 소규모 사업자에

게만 제한된다면, RCA 회원사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독점 거래에 가장 강력히 반발

하는 가입자 80만 명을 보유한 셀룰러사우스는 이 새로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

한다. 또 통상적으로 새로운 단말이 출시되면 초기에 집중적인 마케팅 공세가 펼

쳐지고 이 시기에 대부분 판매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라이존이 6개월 독점 공급 

정책을 유지하는 한 향후에도 중소형 통신사들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RCA는 버라이존이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향후 출시되는 새로운 단말에만 적용되고 

블랙베리 스톰과 같은 기존 출시된 단말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함께 꼬집었다. 

한편, 시민단체인 프리프레스(Free Press)도 버라이존의 발표에 현행 문제를 충분

8　  http://moconews.net/article/419-verizon-will-limit-handset-exclusives-to-six-months-for-smaller-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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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과 시사점
 

휴대폰 독점거래에 관한 논란은 최근 미국에서만 거센 것이 아니다. 미국은 모토로

라가  AT&T와 1996년 스타택(StarTac), 2004년 레이저(Razr) 단말의 독점거래 계

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소비자 선택의 제약 등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으며,
10
 

국내에서도 최근 아이폰 도입 지연이 이동통신사의 독점거래권 관련 이슈가 해결되

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기도 하다.
11

최근 버라이존의 독점거래 정책 변화는 상대방인 RCA의 기대에는 부합하지 못했지

만 의미 있는 움직임인 것은 분명하고, AT&T를 비롯한 다른 대형 통신 사업자들 역

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애플

과 아이폰 독점거래 연장을 희망하는 AT&T의 바람에도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독점거래의 긍정적 효과와 독점거래가 규제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요소들

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

겠다. 이번 논란은 수십 개의 지역 중소 규모 이동통신사가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 FCC의 결정에 따라 많

은 국가의 이동통신시장에서 큰 제약 없이 이행되는 독점거래의 관행에도 변화가 있

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FCC의 이번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내년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0		http://www.fiercewireless.com/story/what-would-happen-if-exclusive-handset-deals-were-

outlawed/2009-07-13
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21810455&code=930201

(Avi Greengart)는 “아이폰(애플-AT&T)의 인기는 다른 단말 제조업체와 통신 사

업자가 함께 힘을 모아 더욱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동기와 기회를 열어주는 의미

인데, 만약 규제기관이 독점거래를 금지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단말 제조업체 간의 

경쟁을 제약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독점거래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

게 주장했다.

 

  미국에서 반독점 움직임이 거세지는 이유
9

그런데도 미국 규제당국이 이동통신산업의 반독점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이

유는 무엇일까? 한동안 6~7개 업체가 난립하여 경쟁을 벌이던 미국 이동통신시장

은 최근 몇 년간 업체 간의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4개의 대형 사업자가 주도하는 체

제로 재편되었으며, 이중에서도 버라이존과 AT&T는 미국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60%를 차지하며 양강 구도를 정착시켰다. 이동통신시장이 양대 사업자 주도 체제로 

바뀜에 따라 이들의 영향력(Bargaining Power)은 아주 커진 반면 제조업체들의 힘

은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 사업자들의 시장지배

력이 남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

법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초, <월스트리트 저널>은 반독점과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가 주시하는 사안

은 단말기 독점거래 문제와 함께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망을 임대 사용하는 소형 통

신업체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 부시 행정부가 반독점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반면, 오바마 행정부

는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대형 통신업체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27406&g_menu=0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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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행정재심 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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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신청자에

게	관련	행정재심	

기관에	제기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상기	조건에	맞는	

행정재심을	신청한	

후	5일	내에	수리	여

부를	심사,	‘행정재

심법’	규정에	부합

하지	않을	경우	수

리를	중단한다.

수리하지	않거나	전

송하는	상황을	제외

하고	재심	신청일부

터	수리를	진행하

며,	피신청자에게	

답변	통지서를	발송

한다.

신청자에게는	행정

재심	기구가	요구한	

기타	행정재심을	제

기하는데	필요한	자

료를	보충할	의무가	

있다.	

신청	조건

➊		신청자가	

			주체	자격이	

			있어야	한다.

➋		명확한	피신청자

가	있어야	한다.

➌		재심	요청,	사실	

근거,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➍		재심신청	범위에	

속해야	한다.

➎		재심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➏		구체적인	행정행

위의	서면	자료

가	있어야	한다.

신청	조건

구두

신청

서면

신청

신청 수리 실사 처리

➊		피신청자는	재심신청서	사

본이나	신청기록	사본을	받

은	지	10일	내에	서면으로	답

변해야	하며,	당시의	구체적

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시해

야	한다.

➋			재심	기관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합법적이고	적합한

지	심사한다.

재심	기관은	일반적으로	재심

신청을	수리한	지	60일	내에	재

심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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